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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ñÀû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은행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은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Àû¿ë¹üÀ§ 

  이 준칙은 은행업을 규칙적 ․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은행업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2)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 외감법” 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 해석” 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3) 은행법 또는 기타 법(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ë¾îÀÇ Á¤ÀÇ 
  가. “ 외국환은행”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나. “ 유가증권”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과 금융관련옵션을 

말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의 당해 회사채 및 어음과 금융관련옵션 중 

행사대상이 되는 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옵션은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 금융기관” 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라. “ 정형화된 거래” 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매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보증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한 거래를 말한다. 
  (3-1) 금융관련옵션이라함은 주가지수, 환율 또는 이자율 등을 기초상품으로 하는 

옵션을 말한다. 
  (3-2)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CP나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4. °ú¸ñÀÇ ÅëÇÕ ¹× ±¸ºÐÇ¥½Ã 
  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이 준칙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Á¦2Àå  ´ëÂ÷´ëÁ¶Ç¥ 

5. ´ëÂ÷´ëÁ¶Ç¥ ÀÛ¼º±âÁØ 
  가.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전환하여 작성할 수 있다. 
  (5-1)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5-2)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자산․ 부채의 실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자산 ․ 부채 과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5-3)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이러한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상대적 유동성배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배열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혹은 

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 기준 외에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열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정형화된 거래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5-5)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의 요약식 양식사례에 준하여 요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시한 양식사례에 대비하여 요약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6. ÀÚ»êÀÇ °èÁ¤°ú¸ñ ±¸ºÐ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7. Çö±Ý¹×¿¹Ä¡±Ý 
  현금및예치금은 현금, 외국통화,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등으로 한다. 
  (7-1) 현금은 통화와 타점권으로 한다. 
  (7-2) 외국통화는  외국환은행이 보유하는 외국현찰로 한다. 

  (7-3) 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등에 원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한다. 
  (7-4) 외화예치금은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한다. 
8. »óÇ°À¯°¡Áõ±Ç 
  가. 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및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하 “ 만기보유채권” 이라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품유가증권은 주식, 국․ 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외화상품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8-1) 외화상품유가증권은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9. ÅõÀÚÀ¯°¡Áõ±Ç 
  가. 투자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중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나. 투자유가증권은 주식, 출자금, 국․ 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외화투자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9-1) 출자금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을 포함한다. 
  (9-2) 외화투자유가증권은 통화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0. À¯°¡Áõ±ÇÀÇ ÀçºÐ·ù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후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10-1) 투자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품유가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포함되므로 단순한 계정 재분류로 인하여 당기손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0-2) 증시안정기금으로 부터 기금의 청산과정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은 새로운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아 회사의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11. ´ëÃâÃ¤±Ç 
  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나.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등에 따라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매입어음,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팩토링채권, 신용카드채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한다. 
  다. 대출채권 중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에 대여한 

금융기관대출금은 자금대여의 형태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11-1) 원화대출금은 고객에게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다만, 

표시통화 및 대출 ․ 회수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원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은 

외화대출금으로 본다. 
  (11-2) 외화대출금은 고객에게 외화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채권 및 11-1의 단서조항에 

의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3) 매입어음은 기업 등이 발행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어음의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표지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매입어음을 직접 매각한 경우에는 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다만,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매각한 분에 대해서는 

매입어음에서 직접 차감 처리하는 외에 동 우발채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만약, 단서의 

방식에 따라 매각한 어음이 부도되어 어음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대지급금에 

처리한다. 



  (11-4)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를 대가로 매입하여 

추심중에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5) 지급보증대지급금은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 소구채무 등을 

금융기관이 대신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6) 팩토링채권은 고객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금의 선지급액을 대차대조표에 

팩토링채권으로 표시하고,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2)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경우 대금의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의 액면금액 전액을 팩토링채권으로 표시하고, 고객에 대한 선지급액과 채권 

액면금액의 차액은 팩토링채권미지급금으로 표시한다. 
  (11-7) 신용카드채권은 신용카드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8) 환매조건부채권매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환매도하는 조건하에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11-9) 기타대출채권은 상기의 대출채권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12. °íÁ¤ÀÚ»ê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으로 한다. 

  (12-1)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기타의 투자자산 등으로 한다. 
  (12-2) 비업무용자산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유입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동산 등으로 한다. 
13. ±âÅ¸ÀÚ»ê 
  기타자산은 상기의 자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차 등으로 한다. 
  (13-1)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품, 공탁금, 타행간현송채권, 귀금속, 

미회수내국환채권(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대리점, 출연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자산은 잡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잡자산의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4. ºÎÃ¤ÀÇ °èÁ¤°ú¸ñ ±¸ºÐ 
  부채는 예수금, 차입금, 사채,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15. ¿¹¼ö±Ý 
  가.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금으로 분류한다. 
  나.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등에 따라 원화예수금, 외화예수금, 양도성예수금,  

기타예수금 등으로 한다. 
  다. 예수금 중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부터 수납한 

예수금은 자금예수의 형태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15-1) 원화예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원화로 수납한 예수금으로 한다. 
  (15-2) 외화예수금은 고객으로부터 외화로 수납한 예수금으로 한다. 

  (15-3) 양도성예수금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예수금으로 한다. 



  (15-4) 기타예수금은 상기의 예수금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 

예수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15-5) 예수금 중 고객의 지급결제 편의 도모 또는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하며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인 요구불 

예금과 이자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예금의 납입 ․ 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인 저축성 예금을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16. Â÷ÀÔ±Ý 
  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나. 차입금은 자금차입의 형태등에 따라 원화차입금, 외화차입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신용카드채권매출 등으로 한다. 
  다. 차입금 중 차입처가 한국은행,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 및 

정부 등인 차입금은 차입처별로 자금차입의 형태등에 따라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16-1) 원화차입금은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다만, 표시통화 및 차입 ․ 상환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원화로 차입한 채무액은 

외화차입금으로 본다. 
  (16-2) 외화차입금은 외화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 및 16-1의 

단서조항에 의한 채무액으로 한다. 
  (16-3) 환매조건부채권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16-4) 매출어음은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매입어음을 근거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 “ 표지어음” 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에게 매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16-5) 신용카드채권매출은 신용카드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17. »çÃ¤ 
  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은행법에 의한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 이를 사채로 

분류한다. 
  나. 사채는 원화사채와 외화사채 등으로 한다. 

  (17-1) 발행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상법상의 

사채와 동일하므로 일반기업 및 타 금융업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한다. 
18. ±âÅ¸ºÎÃ¤ 
  기타부채는 상기의 부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신탁계정차, 미지급외국환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팩토링채권미지급금, 수입보증금, 이연법인세대 등으로 한다. 
  (18-1) 지급보증충당금은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을 의미한다.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으로 인한 대지급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 등 주채무자의 부실화 징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18-2) 신탁계정차는 신탁계정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계정에 공여운용할 경우에 

신탁계정에서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한다. 
  (18-3) 미지급외국환채무는 매도외환과 미지급외환으로 한다. 
  (18-4) 팩토링채권미지급금은 팩토링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은 채무로 

한다. 
  (18-5) 수입보증금은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취득한 수입결제대금, 

부동산임대보증금, 대여금고보증금 등으로 한다. 
  (18-6)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지급배당금, 선수수익, 타행간현송채무, 수입제세,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내국환채무(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대리점, 

선불카드채무, 직불카드채무, 지로수입금, 유가증권청약증거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부채를 잡부채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잡부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Á¦3Àå  ¼ÕÀÍ°è»ê¼- 

19. ¼öÀÍÀÎ½Ä±âÁØ 
  가. 예치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나.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 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19-1)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 (27-1) ” 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9-2)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이자수익의 인식을 하는 경우 만기보유채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을 잔존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고, 동 가감금액을 투자유가증권이자로 처리한다. 
  (19-3)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20. ¼ÕÀÍ°è»ê¼- ÀÛ¼º±âÁØ 
  가.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영업손실), 경상이익(경상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한다. 
  다. 영업이익(영업손실)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라. 경상이익(경상손실)은 영업이익(영업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한 후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은 경상이익(경상손실)에 

특별이익을 가산한 후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 손익계산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0-1)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의 요약식 양식사례에 준하여 요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제시한 양식사례에 대비하여 요약된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1. ¿µ¾÷¼öÀÍ 
  가. 영업수익은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이자수익은 예치금이자, 상품유가증권이자, 

투자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등으로 한다. 
  나. 수수료수익은 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로서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중도해지수수료, 기타수입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기타영업수익은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수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운용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영업잡수익 등으로 한다. 
  (21-1) 예치금이자는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의 예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한다.  
  (21-2) 상품유가증권이자는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의 상품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한다. 
  (21-3) 투자유가증권이자는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한다. 
  (21-4) 대출채권이자는 대차대조표 자산계정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한다. 
  (21-5) 기타이자수익은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수익으로 한다. 

22. ¿µ¾÷ºñ¿ë 
  가. 영업비용은 금융기관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고, 이자비용은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사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으로 한다. 
  나. 수수료비용은 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지급수수료, 신용카드관련수수료,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한다. 
  다. 기타영업비용은 상품유가증권처분손실,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거래손실, 

기금출연료, 대손상각비, 신탁업무운용손실,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기타영업잡비용 등으로 

한다. 
  라. 판매비와 관리비는 금융기관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으로 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손익계산서에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에는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계정별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2-1) 예수금이자는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의 예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한다. 
  (22-2) 차입금이자는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한다. 



  (22-3) 사채이자는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의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 

한다. 
  (22-4) 기타이자비용은 상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으로 한다. 

  (22-5) 신탁업무운용손실은 원금보전약정이나 확정배당약정에 의하여 고유계정이 

부담한 보전보족금으로 한다. 
23. ¿µ¾÷¿Ü¼öÀÍ․ ºñ¿ë 
  가. 영업외수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한다.   
  나. 영업외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주식감액손실, 투자채권감액손실,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 및 기타영업외비용 

등으로 한다. 
  (23-1) 조기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퇴직금추계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지급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3-2)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결제하는 조건으로 

유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 등을 할부매매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익은 전액 처분연도에 

당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수익창출활동이 사실상 판매로서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기준에 따라 처분손익을 인도시점에서 인식하고, 이자상당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하고 이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 
24. Æ¯º°¼ÕÀÍ 
  가.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특별이익 등으로 한다. 
  나.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특별손실 

등으로 한다. 
Á¦4Àå  ÀÚ»ê․ ºÎÃ¤ÀÇ Æò°¡ 

25. »óÇ°À¯°¡Áõ±ÇÀÇ Æò°¡ 
  가. 상품유가증권 중 주식 등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12.8) 
  나.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신설 1999.12.8) 
  다. 상품유가증권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라.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의 산정방법별로 구분하여 액면가액, 

취득원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5-1) 상품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채권을 제외한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2) 채권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관련시장의 종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세정보공표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채권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 
26. ÅõÀÚÀ¯°¡Áõ±ÇÀÇ Æò°¡ 
  가.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나.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 중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 투자주식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 나”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손실 또는 지분법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피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라.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한다), 출자금 등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마.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종목별로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바. 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만기보유채권을 

제외한 채권(“ 중도매각채권” 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사.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은 

제외한다)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지분법평가손실과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은 제외한다)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아. 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채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로 처리한다.  
  자. 회계연도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품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차.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은 “ (25-1)”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의한다. 
  카. 투자유가증권 중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에 대하여 회사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지분법평가액(지분법적용대상 주식에 한한다) 및 

장부가액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채권 중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별로 액면가액, 

취득가액,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액, 공정가액,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타. 증시안정기금출자금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중 당해 회사 지분 상당액으로 하고, 동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6-1)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또는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만기보유채권과 중도매각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만기보유채권에서 중도매각채권으로 재구분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에 만기보유채권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일 현재 

구분관리하고 있는 만기보유채권 
   2) 법령등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매각하여야할 채권 
   3) “ 26아” 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될 채권 

  (26-2)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하고,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시에는 투자주식감액손실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6-3) 투자유가증권 중 채권을 “ 바”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금액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조정한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26-4) “ 라”와 “ 아”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의 경우 감액사유가 

소멸하고,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채권은 감액일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한다. “ (26-4) ” 에 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 동 차액은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또는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2) 감액사유가 소멸한 시점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동 차액 중 장부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 1)”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으로 감액한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26-5)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은 분배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동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하며, 

증시안정기금으로부터 배당․ 출자금 반환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분배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27. ´ëÃâÃ¤±Çµî¿¡ ´ëÇÑ ´ë¼ÕÃæ´ç±Ý ¼³Á¤ 
  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라.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2)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3)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4)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5)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6)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27-1)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2)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 3)” 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3)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 27” 에서 같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4)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27-2)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1)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3)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4)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5)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6)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 

  (27-3)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8. Áö±Þº¸ÁõÃæ´ç±Ý ¼³Á¤ 
  가.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 “ 27”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유형별로 구분하여 설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8-1) 주채무자의 부도등으로 대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을 하지 

않은 지급보증과 대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부실화 

정도를 측정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29. Ã¤±Ç ÀçÁ¶Á¤ÀÇ È¸°èÃ³¸® 
  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그 차액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 가” 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이를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다.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다만, 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라. 채권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채권 재조정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9-1)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9-2)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평가는 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한 

대손상각비만을 계상한 것이며, 재조정후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대손위험을 별도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하여는 “ 27”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0. ¿ÜÈ-ÀÚ»ê․ ºÎÃ¤ÀÇ È¯»ê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나. “ 가” 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31. ÇØ¿ÜÁöÁ¡µîÀÇ Àç¹«Á¦Ç¥ È¯»ê 
  가. 해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한다. 
  나. 해외지점등의 회계처리는 현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그러나, 

현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이 준칙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 준칙을 적용한다. 
Á¦5Àå  ÁÖ¼®»çÇ× µî 



32. ÁÖ¼®»çÇ×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3) 타은행 및 금융시장과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음의 

정보들을 공시한다. 
   ․ 국공채 및 기타 중앙은행에 재할인 가능한 증권 
   ․ 중앙은행과의 거래잔액 
   ․ 타은행에의 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에의 예치금 
   ․ 타은행으로부터의 수신금액 

   ․ 기타 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부터의 

수신금액 
   ․ 기타 수신금액 

  4)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등)와 약정사항의 종류별금액(우발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가 확정된 우발채무와 주채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우발채무를 구분하여 

표시)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채무에 대한 일반보증과 신용장개설등과 관련된 은행결제보증 
   ․ 특정거래와 관계되는 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 수출과 관련하여 발행된 환어음의 인수로 인한 우발채무 
   ․ 대차대조표상에 인식되지 않는 판매 및 재구매 약정사항 
   ․ 파생금융상품 관련 약정 사항 
   ․ 어음발행한도, 신주인수한도, 기타의 약정사항 등 

  5) 자산(예치금, 대출채권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등)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6) 대출채권,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각각에 대한 주요 국가별, 고객별 및 산업별 비율 
  7) 중요한 외화자산․ 부채의 해당 외화금액 및 U.S.Dollar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8)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가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9) 원금보전약정이나 수익률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 

중 고유계정이 부담하게 될 금액 
  10)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주요거래내용(기초잔액, 기중증감액, 기말잔액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등 
  11) 지급보증의 종류별 충당금 설정기준 및 금액 
  12) 후순위차입금(사채의 발행을 통해 차입한 것을 포함한다)의 차입처별 금액과 

차입조건 
  13) 대여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금액 

  14)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 ¼¼ºÎ»çÇ×ÀÇ Á¦Á¤․ °³Á¤ ±ÇÇÑÀÇ À§ÀÓ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4. ¿Ü±¹È¯È¸°èÃ³¸®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ºÎ      Ä¢ 
1. ½ÃÇàÀÏÀÚ 
  이 준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ÀÏ¹ÝÀû Àû¿ë·Ê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ÅõÀÚÀ¯°¡Áõ±Ç Æò°¡¿¡ °üÇÑ °æ°úÁ¶Ä¡ 
  “ 26. 바”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서 그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 조정은 종전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Áõ½Ã¾ÈÁ¤±â±ÝÃâÀÚ±Ý¿¡ °üÇÑ Àû¿ë·Ê 
  “ 26.타”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이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당해 회사 지분상당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5. ÁöºÐ¹ýÆò°¡¿¡ °üÇÑ Àû¿ë·Ê 
  “ 26.다”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지분법평가대상 주식 중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6. Áö±Þº¸ÁõÃæ´ç±Ý Àû¸³¿¡ °üÇÑ Àû¿ë·Ê 
  “ 28 ”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다. 
7. Ã¤±Ç ÀçÁ¶Á¤ÀÇ È¸°èÃ³¸®¿¡ °üÇÑ Àû¿ë·Ê 
  “ 29 ”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재조정된 채권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고 손익의 귀속이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8. Àç¹«Á¦Ç¥ÀÇ ºñ±³Ç¥½Ã¿¡ ´ëÇÑ °æ°úÁ¶Ä¡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ºÎ      Ä¢ 

ÀÌ ÁØÄ¢Àº 1999³â 12¿ù 9ÀÏºÎÅÍ ½ÃÇàÇÑ´Ù. 
 

ºÎ      Ä¢ 
ÀÌ ÁØÄ¢Àº 2001³â 10¿ù 1ÀÏºÎÅÍ ½ÃÇàÇÑ´Ù. 
(별지 제1호 서식) 

´ë  Â÷  ´ë  Á¶  Ç¥ 
! ! ! ! ! ! ! ! ! ! ! ! ! ! ! ! ! ! ! ! !  

제×기 19××년×월×일 현재  



제×기 19××년×월×일 현재  
 회 사 명 
! ! ! ! ! ! ! ! ! ! ! ! ! ! ! ! ! ! ! !  (단위：원) 

제×(당)기 제×(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ÀÚ »ê 
¥°.Çö ±Ý ¹× ¿¹ Ä¡ ±Ý   
  1.현                     금 
  2.외 국 통 화 
  3.원 화 예 치 금 
  4.외 화 예 치 금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ó Ç° À¯ °¡ Áõ ±Ç 
  1.주 식  
  2.국 ․  공 채 
  3.회 사 채 
  4.수 익 증 권 
  5.외 화 상 품 유 가 증 권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².Åõ ÀÚ À¯ °¡ Áõ ±Ç 
  1.주 식 
  2.출 자 금 
  3.국 ․  공 채 
  4.회 사 채 
  5.수 익 증 권 
  6.외 화 투 자 유 가 증 권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³.´ë Ãâ Ã¤ ±Ç 
    (대 손 충 당 금)  
  1.원 화 대 출 금 
  2.외 화 대 출 금 
  3.매 입 어 음 
  4.매 입 외 환 
  5.지 급 보 증 대 지 급 금 
  6.팩 토 링 채 권 
  7.신 용 카 드 채 권 
  8.환 매 조 건 부 채 권 매 수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í Á¤ ÀÚ »ê 
  1.투 자 자 산 
  2.유 형 자 산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무 형 자 산 
  4.비 업 무 용 자 산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µ.±â Å¸ ÀÚ »ê 
  1.보 증 금 
  2.미 수 금 

 
제×(당)기 제×(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3.미 수 수 익 
  4.선 급 비 용 
  5.이 연 법 인 세 차 
  6.잡 자 산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ÀÚ »ê ÃÑ °è 
 
ºÎ Ã¤ 
¥°.¿¹ ¼ö ±Ý 
  1.원 화 예 수 금 
  2.외 화 예 수 금 
  3.양 도 성 예 수 금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Â÷ ÀÔ ±Ý 
  1.원 화 차 입 금 
  2.외 화 차 입 금 
  3.환 매 조 건 부 채 권 매 도 
  4.매 출 어 음 
  5.신 용 카 드 채 권 매 출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².»ç Ã¤ 
  1.원 화 사 채 
   할 증 (할 인) 발 행 차 금 
  2.외 화 사 채 
   할 증 (할 인) 발 행 차 금 
¥³.±â Å¸ ºÎ Ã¤ 
  1.퇴 직 급 여 충 당 금 
   (국 민 연 금 전 환 금) 
  2.지 급 보 증 충 당 금 
  3.신 탁 계 정 차 
  4.미 지 급 외 국 환 채 무 
  5.미 지 급 금 
  6.미 지 급 비 용 
  7.선 수 수 익 
  8.팩 토 링 채 권 미 지 급 금 
  9.수 입 보 증 금 
 10.이 연 법 인 세 대 

    



 11.잡 부 채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ºÎ Ã¤ ÃÑ °è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ÀÚ º» 
¥°.ÀÚ º» ±Ý 
  1.보 통 주 자 본 금 
  2.우 선 주 자 본 금 
¥±.ÀÚ º» À× ¿© ±Ý 
  1.주 식 발 행 초 과 금 
  2.감 자 차 익 
  3.기 타 자 본 잉 여 금 
¥².ÀÌ ÀÍ À× ¿© ±Ý 
  (또 는 결 손 금) 
  1.이 익 준 비 금 
  2.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3.× × 적 립 금   
  4.차 기 이 월 이 익 잉 여 금 
   (또는 차 기 이 월 결 손 금)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³.ÀÚ º» Á¶ Á¤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자 기 주 식 
  3.미 교 부 주 식 배 당 금 
  4.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또 는 투 자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ÀÚ º» ÃÑ °è 
 
ºÎ Ã¤ ¿Í ÀÚ º» ÃÑ °è 

 

 

 

 

 
 
 
(별지 제2호 서식) 

¼Õ  ÀÍ  °è  »ê  ¼- 
! ! ! ! ! ! ! ! ! ! ! ! ! ! ! ! ! ! ! ! !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제×기 19××년×월×일부터  19××년×월×일까지  

 회 사 명 
! ! ! ! ! ! ! ! ! ! ! ! ! ! ! ! ! ! ! !  (단위：원)  
과               목 제×(당)기 제×(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µ ¾÷ ¼ö ÀÍ 
 (1).이 자 수 익 
   1.예 치 금 이 자 
   2.상 품 유 가 증 권 이 자 
   3.투 자 유 가 증 권 이 자 
   4.대 출 채 권 이 자 
   5.기 타 이 자 수 익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수 수 료 수 익 
   1.수 입 수 수 료 
   2.수 입 보 증 료 
   3.중 도 해 지 수 수 료 
   4.기 타 수 입 수 수 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영 업 수 익 
   1.상 품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2.상 품 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3.상 품 유 가 증 권 배 당 수 익 
   4.투 자 유 가 증 권 배 당 수 익 
   5.외 환 거 래 이 익 
   6.신 탁 업 무 운 용 수 익 
   7.지 급 보 증 충 당 금 환 입 액 
   8.기 타 영 업 잡 수 익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영 업 비 용 
 (1).이 자 비 용 
   1.예 수 금 이 자 
   2.차 입 금 이 자 
   3.사 채 이 자 
   4.기 타 이 자 비 용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수 수 료 비 용 
   1.지 급 수 수 료 
   2.신 용 카 드 관 련 수 수 료 

    



   3.기 타 지 급 수 수 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영 업 비 용 
   1.상 품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2.상 품 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3.외 환 거 래 손 실 
   4.기 금 출 연 료 
   5.대 손 상 각 비 
   6.신 탁 업 무 운 용 손 실 
   7.지 급 보 증 충 당 금 전 입 액 
   8.기 타 영 업 잡 비 용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당)기 제×(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4).판 매 비 와  관 리 비  
   1.급 여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임 차 료  
   5.접 대 비  
   6.감 가 상 각 비  
   7.무 형 자 산 상 각 비  
   8.세 금 과 공 과  
   9.광 고 선 전 비  
  10.연 구 비  
  11.경 상 개 발 비  
  

12.! ! ! ! ! ! ! ! ! ! ! ! ! ! !

! ! ! ! ! ! ! ! ! ! !  
Ⅲ.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Ⅳ.영 업 외 수 익  
 1.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2.임 대 료  
 3.지 분 법 평 가 이 익  
 4.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5.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환 입  
 6.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환 입  
 7.증 시 안 정 기 금 출 자 금 평 가 이 익  
 8.기 타 영 업 외 수 익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영 업 외 비 용  
 1.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2.지 분 법 평 가 손 실  
 3.투 자 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투 자 주 식 감 액 손 실  
 5.투 자 채 권 감 액 손 실  
 6.증 시 안 정 기 금 출 자 금 평 가 손 실  
 7.기 타 영 업 외 비 용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Ⅵ.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Ⅶ.특 별 이 익  

 
 
 
 
 
 
 
 
 
 
 
 
 
 
 
 
 
 
 
 
 
 
 
 
 

   



 1.자 산 수 증 이 익  
 2.채 무 면 제 이 익  
 3.보 험 차 익  
 4.기 타 특 별 이 익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Ⅷ.특 별 손 실  
 1.재 해 손 실  
 2.기 타 특 별 손 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Ⅸ.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또 는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실) 
Ⅹ.법 인 세 비 용  
Ⅺ .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원) 
    (주  당  순  이  익：×××원) 

 


